
중국, 방콕협정 가입 … 화학제품 수출 약상승

아시아 개발도상국간에 관세특혜를 교환하는 방콕협정에 대한 중국의 가입이 2002년 1월1일 정식으

로 발효됐다.

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에 의한 양허관세를 중국에도

확대 적용하는 한편, 중국은 한국 등 기존 회원국의 691개 수출품에 대해 평균 18.7%의 낮은 관세를 적

용하게 됐다.

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에 따라 중국 수출확대가 예상되는데, 중국이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

로 적용되는 기본(MFN)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돼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전

망이다.

중국은 기존 회원국에 대해 691개(HS8단위) 품목을 양허하고 있는데, 중국-인디아간 양자협상에 의

한 신규품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. 691개 품목의 평균 MFN 세율은 19.3%에서 15.7%로 인하됐다.

중국 가입으로 방콕협정은 회원국 인구가 25억명, 면적 1330만㎢, 교역규모 6528억달러로 세계무역

비중 6%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며, 방콕협정 가입을 검토중인 역내 개도국의 가입

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또 중국이 방콕협정에 의한 관세인하 약속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2001년 10월 개시된 대상품목의 확

대(제3라운드)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제3라운드 협상에서는 대폭적인 대상품목 확대를 통

해 방콕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.

현재 방콕협정에는 한국, 인디아 등 5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으나 거대 경제권인 중국이 추가 가입함으

로써 여타 아시아 역내 개도국에 협정 가입 장려효과가 기대되고 있다.

방콕협정 회원국은 중국 가입 완료 후 특혜품목 확대를 위한 추가협상(제3라운드)을 통해 협정의 실

효성을 제고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.

방콕협정의 주요 중국 수출품목 (단위: 1000달러, %)

대 상 품 목 수출실적
(2000)

MFN 세
율(2001)

양허세율
(2001)

프레스·코팅기 등(HS 8479.89.90) 133,800 18 16
화학공업제품(HS 3824.90.90) 34,350 12 11
무선전화기·TV 등 부분품(HS 8529.90.99) 33,256 9 8
페인트·바니쉬(HS 3208.90.10/ 90) 31,652 15 14
가열기·냉각기 등(HS 8419.89.90) 6,979 16 14
소스·혼합조미료(HS 2103.90.90) 1,859 30 27

+ 중국관세율표 HS 8단위 기준

자료) KOTIS 중국무역자료

방콕협정의 명칭은 ESCAP(Economic & Social Commission for Asia & the Pacific)으로 역내 개도

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이며, 1976년 6월17일 발효됐다. 회원국은 한국, 중국, 방글라데시, 인

디아, 라오스, 스리랑카 등 6개국이다.

방콕협정은 아·태 지역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

향상 도모로 2001년 현재 한국의 양허품목은 250개에 달하고 있다. 주요 양허품목은 커피, 홍차, 석유화

학제품, 섬유류, 공구류 등이다.



방콕협정 회원국의 총 양허품목수는 중국 가입이전 782개 품목에서 중국 가입으로 1473개 품목으로

확대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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